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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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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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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 조제 항 관련( 3 5 )

비용발생 요인1. 

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인하에 따른 지원금 증가  ○ 

소요금액 명 회 원 월 천원 년  : 500 × 8 × 700 ×12 = 33,600 /○ 

미첨부 근거 규정2. 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 중 제 호  3 5 1○「 」 

미첨부 사유3. 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  5○ 

억원1 미만의 경우 

작성자4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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